
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

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

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(개인별 제출)

■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,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

신청인(개인) 의료기관 신청인(개인) 교원양성기관

병원 검진 ▶
검사 후, 검사결과통보서 

또는 진단서 발급
▶

교원양성기관에 
검사결과통보서 

또는 진단서 제출

▶
제출서류를 통해
중독 여부 확인

■중독 여부 진단 방법

1차검사* ▶

음성

반응
▶

검사결과통보서

발급·제출
 - 병원 방문 수령, “양성/음성” 결과 기재

양성

반응
▶

2차 검사(음성) 또는 

의사 상담 후,

진단서 발급·제출

 -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‘양성’ 반응 시 

→ 진단서 제출 필요

 -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

를 추가 진단

 - 병원 방문 접수, 의사 상담 후 수령

   (“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” 기재)

 *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

 ◎서류유효기간 :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·발급한 서류






